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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의 형사판

〈초등학교 교실 자료사진〉

2017년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은 여성 A(48)씨는 “허리가 아프다.”며 엉

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뒤 제자인 

B군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 엉덩이 크다. 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

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자에게는 “너는 

남자인데도 (튀어) 나왔다.”며 가슴을 주무르

듯 만졌다. A씨는 수업 도중 남학생들에게 강

제로 여장하게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 

일로 C군의 부모로부터 항의성 연락을 받자 

학생에게 “너희 엄마가 예의 없이 문자를 보

냈다.”며 “먹고살기 바쁘면 이렇게 예의가 없

는 거냐?”고 했다.

법원은 제자들에게 여장을 시키고 사진을 

찍은 A씨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엉덩이를 

보인행위는 성적 학대로 인정했다. A씨는 1심

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

서는 이보다 감형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왜 집행유예가 나온 건가요?

재판부도 “당사자인 피해 아동들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상당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

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온 이유는 뭔가요?

승재현: 아동학대 양형 기준이 턱없이 낮

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기

본 구간이 징역 2개월~1년입니다. 다수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

복적으로 범행해서 가중한다 해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수준입니다.

여기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일

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집행유

예가 선고되는 거죠. 초등학생들에게 속옷 빨

남학생 가슴 만진 여교사는 

왜 집유로 풀려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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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숙제를 시키고 사진에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쁜 속옷 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남겨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던 남자 교사에게도 징

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 가슴을 만졌다면 아동학대가 아니라 성

폭력 아닌가요?

승재현: 이 사건에서 가장 의아한 점입니다. 

만일 남교사가 초등학교 여학생 가슴을 만졌

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은 5년 이

상의 유기징역이고요.

만약 A교사가 정말 학생의 가슴을 만졌고, 

강제추행 혐의까지 적용됐다면 아동학대 혐

의와 가중해 징역 5~45년 사이에서 형이 결

정됐을 겁니다.

◇ 학부모가 항의했다고 학생이 혼난다면 

아이들이 진실을 말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승재현: 학교폭력 사건의 첫 번째 원칙은 가

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입니다. 아동학대 사

건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

니다. 만약 학부모의 항의가 있었을 때 담임교

사의 직위해제가 바로 이루어졌다면 학생들

이 ‘쓰레기’ ‘엄마가 예의가 없다’ 등과 같은 폭

언을 듣는, 심각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학교장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대목

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

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는 판결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판

결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

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출처/조선일보)


